
FRP,PE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보호벽이란? 
 

1.​ 왜 보호벽이 필요가? 
 

a.​ 설치 근거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1.2.17> 

 
링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요약  ->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가.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4.7.16> 

 
링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요약  ->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보호벽이 없을때 발생 되는 문제점 

●​ 차량 & 상부 토사등의 하중으로 인한 파손 그리고 안전& 수질오염 
 
     -아래: 관련뉴스 링크- 
                  ⇓⇓⇓ 
 
부실시공 정화조' 결국 사고 
 
주먹구구식 시공 현장 
 
디지털 사진조작 실태 
 
정화조 날림시공,적당히 넘겨선.. 
 
불.탈법 부추기는 공직사회 
 
"정화조 부실시공 공무원이.." 
 
주차장이 내려 앉으며.... 
 
동영상: "사고" 부실시공 

                          (사진-1 부실시공  “보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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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z02r6iixQzI


2.​   보호벽의 설치 기준은? 
 

a.​ 관련 법률 
●​ 하수도법: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로 

개인하수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하도록 규정 
●​ 건 축 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b.  관련 질의&답변  
 
2014.12.10. 23:59:59  
 

     정화조 보호용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물 옥외의 부설주차장및 차도 하부에 FRP 정화조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 12항의 규정에 콘크리트 외의 경우 시설물의 상부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측면에 
슬라브및 보호벽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보호벽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위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 하여야 되는지? 
2) 위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되는지? 
3) 건축법 제 91조의 3에 해당되는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여부는?  
 
 
ㅇ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ㅇ 귀 질의의 정화조설치를 위한 보호벽설치가 상기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여부는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도면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령 소관부서인, 우리부 
녹색건축과(044-201-3771)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있으실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엽(044-201-475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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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8:26:25 
 

정화조 보호벽 설치시 건축설비기준의 준수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옥외 부설 주차장 하부에 FRP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며, 관련법(하수도법)에 따라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벽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콘크리트 구조체에 FRP정화조를 매설하는 경우로 
구조. 안전 및 수선.교체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 
1) FRP정화조를 배수및 오물처리설비로 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되는지? 
2) FRP정화조를 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로 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수하여야 되는지 
 
ㅇ 답변내용 
 -  질의1) 정화조의 경우 오물처리설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조항으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정화조의 경우 건축설비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이 기준을 준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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